
■ 전기사업법 시행령 [별표 1의4] <개정 2018. 12. 11.>

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(제13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상한액

1.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

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

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

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1호

매출액의 100분의 4

2.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

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

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
또는 지연하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2호

매출액의 100분의 2

3.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

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

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

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

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3호

매출액의 100분의 4

4.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

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

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4호

매출액의 100분의 4

5.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

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

하게 해치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5호

매출액의 100분의 1

6.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

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

는 행위

법 제21조제1항

제6호

매출액의 100분의 4


